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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seeks to widen the discussion from healthcare oriented ‘health publicness’ to human security oriented ‘health public-
nes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iteratures on health publicness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have confined the range of discus-
sions to healthcare system, (2) lacked argument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and (3) failed to provide actionable pathways to 
achieve the goal. Thereby, we suggest ‘health publicness’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o solve multidimensional 
healthcare problems. The health publicness based on human security, which aims to secure everybody's freedom from want and 
fear, enables not only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problems that can be discussed but also to propose the procedures to achieve 
health publicness. More specifically, it consist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health publicness. The former is about ‘health security’- 
protect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individual’s health-whereas, the latter is about ‘social dialogue’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 representat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Regional Healthcare Quadri-
partite’ as the incarnation of health publicness involving a variety of actors within and across the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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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

한 사회의 공공성 위기는 제도와 개인의 행위를 지탱하는 공적 
윤리와 규범이 더 이상 사회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적 질서에 대해 구성원들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1]. 공공성의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다수의 사람

과 두루 연관되며[2], 매일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삶에 다양한 형
태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공성 위기는 광범한 사
회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보건의료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영리병원 설립과 투자활

성화 대책, 의료채권 등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등의 의료서비스 산
업화 정책이 등장하고 있으며, 보건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신약개발 해외진출 등의 제약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 더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질병의 구조가 감염질병에서 심
혈관계 질병과 암 등의 건강문제로 변화하는 역학적 전환이 일어났

으나, 최근의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사태 등에서 보듯이 감염

성 질환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4].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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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의 부족,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의 단절, 불충

분한 의료인력 및 미흡한 안전보건 등의 문제와 중첩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명 ‘메르스사태’라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의 발생은 한국사회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
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해 첫 환자가 확진된 2015년 5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총 
168명이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의료 
관련 감염(health care associated infection)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둘러싸고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병원 감염과 병원인증평가의 민간

운영, 부실한 공공의료, 불충분한 보건의료인력, 가족 중심의 간병

제도, 병원정보 비공개, 의사소통의 실패, 과밀한 응급실과 부족한 
음압실, 그리고 초동대응 실패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5]. 즉 보
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는 대개 수익성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보
건의료체계(healthcare system)의 한계로 드러났다.
메르스사태를 좀 더 들여다보면 보건의료 공공성의 위기는 보건

의료체계를 넘어 건강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제가 다차원적

으로 중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메르스사태

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
르스의 예방과 감염관리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병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감염관리대

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 그리고 많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감염관리과정에서 배제되었

다. 두 번째로, 적절한 대응의 실패는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 감소로 
이어졌다[6]. 세 번째로, 메르스는 감염의 문제를 넘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산업 침체 등의 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7]. 마
지막으로, 메르스는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 대중 가
운데 90%가 본인 또는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을 느꼈다고 보고하였으며[8], 감염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이들의 
가족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보건의료체계를 넘어 개개인의 일상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조건이 중첩된 형태의 보건의료 공공성 위기는 보건의료영역의 새
로운 공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생활고와 불
건강의 악순환을 끊지 못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송파 세 모녀 사
건과 광주 세 남매 사건 등과 같이 사회 안전망 부족과 관련된 수많

은 사례들을 통해서 더욱 정당화된다. 두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결
코 드문 사건이 아니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소득의 
상실로부터 개인과 그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부재가 건
강의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9]. 따라서 새로운 

보건의료 공공성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넘어 사회와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매일매일을 잘 살
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내외에서 보건의료 공
공성은 여전히 ‘의료’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예컨대, 정부)
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보건의료의 최종적인 목표가 

‘건강’이라고 할 때,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시키며 증
진시키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의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건강공공성’을 제안함으로

써 보건의료시스템을 넘어선 건강문제 해결범위를 제안하기 위함

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국내 논의 검토를 
통해 개념확장의 필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성의 개
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개념틀을 제공한다. 마지막

으로 공공성의 개념틀에 입각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을 ‘건강공공

성’ 개념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형태로 ‘지역별 보건의

료 노사민정 위원회’를 제안한다.

보건의료 공공성 논의와 한계

1.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보건의료 공공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기존 국내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공공성에 관한 국내 논의는 공공성의 필요성[10-17], 의료기

관 공공성 지표 개발[18-21] 및 평가[20,22,23] 등 다양한 주제를 통
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중 보건의료 공공성1)의 개념화에 주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제한적이나마 그 개념 및 정의를 제공

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영역의 공공성은 민간 혹은 시장 주도의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조직 또는 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4,25].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 필요성은 건강권과 정의(justice)의 가치

에 주목한다. 건강권 중심의 논의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
강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사
회적 조건 등에 따른 구별 없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임을 전제한다

[26,27].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수단인 보건의료는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공공성 보장을 우
선 원칙’으로 가질 것을 주장한다[13,16,21,24,25,28,29]. 정의를 강
조하는 Daniels [30]는 정상적 기회(normal opportunity)를 갖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건의료의 역할을 

1)   ‘의료공공성’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보건의료체계 강화 또는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보건의료 공공성’이라 일컫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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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공정함(fairness)에 포
함되므로 건강의 사회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 즉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 근거가 된다[31].
보건의료 공공성 개념 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준, 즉 보건의

료조직(healthcar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의 공
공성 확보 또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조직 차원에

서는 Anderson [32]의 보건의료조직 공공성과 그 서비스를 연계하

는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 서비스 측정, 그리고 공적 서비스의 결과 등이 논의에 포함되며 
조직의 소유권, 조직의 경제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 정도, 조직의 공
공서비스 가치의 고수 정도를 각각 핵심적 공공성, 차원적 공공성, 
그리고 규범적 공공성으로 설명하고 있다[29].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주

로 연결된다. 즉 지리적이거나 직업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
며, 이때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15,16]. 공공 
보건의료체계 및 재원조달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장 강화

[15-17], 공공병상 비중, 의료인력 공급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비지

출의 확대[15,33], 의료인력의 지역별 공평한 배분 및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네트워크 구축[15]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진다.

2. 기존 논의의 한계

기존의 보건의료체계 중심의 공공성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공공성의 내용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제한된다. 둘째, 공공성 실현의 정치적 과정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

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지 않는다. 먼저, 보건의료는 기본

적으로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다. 건강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

고 일하며 생활하고 나이 들어가는 환경,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환
경을 만들어 내는 더욱 광범위한 힘과 시스템의 집합”의 결과이며, 
경제정책 및 경제체제, 개발의제, 사회적 규범, 사회정책, 정치시스

템 등에 의해 결정된다[34]. 따라서 보건의료 공공성이 구체화된 형
태는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속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공공성이 어떤 절차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공적 권력의 프레임을 사용함으로

써 이외 공공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건강 주체들이 배제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활동, 건강 관련 사업에의 지역주민 참여 확대, 의
료조합의 등장 등을 예로 들더라도 이제는 다양한 건강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건의료 공공성의 가치로 논의되는 건강권과 정의의 개념 

모두 보건의료 공공성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자

체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
천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가치가 건강권과 정의에 바탕하는 것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기존 논의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

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장해야 한다. 첫째, 공
공성이 다루는 내용의 확장이다. 반복하여 주장하였듯이 보건의

료는 건강을 다루는 영역으로, 보건의료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둘째, 공공성 차원의 구분이다.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석하고자 할 때, 그 핵심은 한편으로는 문제정의를, 다른 한편으로

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연구의 개념틀: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이 다루는 내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으로 확장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은 공공성에 관한 두 가지 합의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공공성의 개념적 합의로, 공공성은 공익(公
益)을 추구한다는 데 대한 동의이다[24]. 두 번째는 공공성의 구성

적 합의로, 공공성의 개념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대한 동의이다[35-38].

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은 사회의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공동의 삶에 대한 의
미체계’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 제도, 규범 그리고 물적 자원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합의함으로써 개인을 넘어 구축된다[1]. 
이때 합의의 과정은 그 사회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에 공공

성은 고정불변의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

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맞다[1,25,38-40]. 다만 
개념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
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일차적으로 공적 질서가 일상생

활에 내재화되는 현상을, 이차적으로는 다양한 생활영역의 공적 
질서가 협치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 공공성

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1]. 주목할 것은 생활공공성 시대에의 
공공성 실현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며,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서
로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점이다[41]. 
따라서 공공성은 ‘공동의 삶에 대한 의미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42].
보건의료문제는 특정 인구집단이 아닌 한 사회의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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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공
공문제로 규정 가능하다[13].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의 사회

적 결정요인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는 등의 모든 노력은 사회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력의 목표는 결국 개개인의 건강의 보호

와 지속, 그리고 증진의 추구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

료 공공성을 ‘건강의 보호와 지속, 그리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정
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공성의 구성: 실질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

본 연구는 민주주의 담론과 레짐이론을 통해 공공성을 포착하

는 Lee [38]의 개념틀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구성을 실질적 및 
절차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절차적 민주주의

와 실질적 민주주의 구분을 통해 각각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대
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 및 사회복지영

역, 즉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시민으로의 권리와 참여의 
확장을 내용으로 가지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 개념틀에 비추어 보건의료 공공성을 절차적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2). 절차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정치적 민주화

를, 실질적 공공성은 보건의료영역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그 내용

으로 가진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기보다

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짐이론보다는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건의료 공공성과 절차적 
보건의료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43].

보건의료 공공성의 확장2) 

보건의료 공공성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이를 구현하기 위
한 절차를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것은 기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

여 보건의료 공공성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건강권과 정의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당위적인 논의를 넘어 실천적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
간안보(human security)’를 공공성의 핵심가치로 제안한다. 다시 
말해 인간안보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새로운 공적 질서를 제안하는 
데 유용하다. 이때 ‘안보’는 ‘비의도적인 위험(danger)에 대한 대비’

를 의미하는 안전(safety)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의도적인 위협

(threat)으로부터 생명, 재산, 영토를 지키고자’하는 안보(security)
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44].

1. 공공가치: 인간안보

지난 1980년대 이후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개념이 의미가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학자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영
토에 기반을 둔 국가의 안보라기보다는 인간안보”라는 의견이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45,46]. 이때 인간안보는 “매일을 살아가는 사
람들의 삶에 대한 안보”를 의미한다[46]. 이러한 의견들은 1990년
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기본적 음식에 대한 접근, 세계환경의 
질, 저개발국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발달하였다. 이때의 문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위
협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하는 것이 된다[47].
이후에 정식화된 인간안보의 개념은 새로이 등장하는 더욱 넓은 

스펙트럼의 안보문제들에 주의를 돌리고 기존의 국가안보(Na-
tional Security)라는 전통적 안보개념과 구분되어 위하여 발전되

었다. 1994년 UN 인간개발보고서는 ‘7–문제가 되는 안보의 범위’

에서 경제적, 환경적, 개인적, 지역사회적, 보건적, 정치적, 영양적 문
제를 지적하였으며, 2005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결과의 
14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며, 빈곤과 절망

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권리”로 인간안보를 정의하며, “특히 취
약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은 공포와 부족(want)으로부터 해방

되어 그들의 모든 권리와 그들의 인간적 잠재성을 완전히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표현하였다[48].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rom Lee. Korean J Public Adm 
2010;48(2):145-16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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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부분은 주로 Chung [43]의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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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안보의 특징은 (1) 현재와 새로이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하여 인류의 생존, 생활,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몇 가지 자유(공포로부터의 자유, 부족

[want]으로부터의 자유, 존엄한 삶을 살 자유)가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3) 결과적으로 안전, 발전,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이들이 인간과, 나아가 국가의 안
전을 보장하는 초석으로 고려하는 점, 그리고 (4) 개인적 수준에서 
제도 및 국제적 수준까지 다양한 개입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점 등
을 들 수 있다.

2. 실질적 건강공공성: 건강안보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가 익숙한 개념

이다. 보건안보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의 제공과 지속, 또는 국가안전과 공중보건적 문제가 중첩되는 정
책영역으로 정의하는데[49], 혹자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

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좀 더 포괄적 의미를 제안하며, 비전통적 안
전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50]. 따
라서 보건안보는 국경의 단속과 전염병의 예방이라는 전통적/집단

적 안보와 개개인의 삶의 보장이라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
ty)/인간안보의 개념 모두와 중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안보를 집단적 보건안보(collective health 

security)와 개인적 보건안보(individual health security)로 나누어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50]. 그에 따르면 집단적 보건안보는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전염성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의 취약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서 14세기의 흑사병, 최근의 메르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적 보건안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상품, 기술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1970년대 예방접

종의 광범위한 시행이나 백신개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
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Gavi 
Alliance,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박멸을 위한 글로벌 펀드, 의약품 
공동 구매기관인 Unitaid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전통적 보건

안보와 비전통적 보건안보의 영역이 서로 중첩된다는 점이 중요하
다. 이 둘은 서로의 필요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건강이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몸에 ‘신체화’된다는 점에서 개인을 벗어난 보건안보는 고
려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51,52].
그러나 인간안보 개념에 비추어 보건안보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도 전염병 예방과 보건의료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

로 하는 위와 같은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좁은 측면이 있다. 인간안

보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보건안보는 개개인의 건강

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으로, 소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 고려되는 다양하고 수많은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수준에서 제도 및 국제적 수준까지 다양

한 개입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보건안보의 최종적인 목적이 ‘건
강의 보호와 지속, 증진’이라면 보건안보의 수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와 상품, 기술에 한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개인의 건
강을 지키는 데에 관련된 모든(제도와 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
술을 보건안보의 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보
건안보’를 보건의 영역을 넘어 ‘건강’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건강안보’로 부르고자 한다.

3. 절차적 건강공공성: 사회적 대화

절차적 공공성의 원활한 작동은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

즘으로 핵심적일 뿐 아니라 공공성이 구체화된 내용인 실질적 공
공성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38]. 절차적 공공성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문제로, 건강안보를 누가 주체

가 되어 어떤 절차를 통해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구성원들

이 건강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제의 마련은 건강

공공성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41].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측면으

로,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
주적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24,53,54].
건강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공존할 때, 공적 영역만

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공공성 시대의 공
공성은 공권력과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의 공론성 등 국가와 시민

사회에 내재된 법적, 제도적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장영역

에 내재된 공공관계까지 포괄하는 공적 질서이다[55]. 따라서 기존 
공적 권력 프레임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재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건강안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주체로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함께 주요 참여자로 역
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와 관
련한 문제나 정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
의적이고 참여적이며 숙의적인 생활공공성은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며[1], 건강의 당사자인 시민의 직접참여 확보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역량강화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4]. 따
라서 보건의료문제는 노사민정 4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하

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민정 4자는 서로의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합
법적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충분히 영향력 있고 대표적이며 독립

적이어야 한다. 즉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의 기
관과 시민사회, 이익집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의 위원회나 협
의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토의절차와 형식을 구성해야 한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이행주체로 참여의 자유(free-

dom of association)의 존중 및 실현에 기초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
안한다. 이때 사회적 대화는 기업수준에서 국가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보여지는 노사정 간 공식·비공식 접촉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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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56].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문’과 노사정 간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교환 체
제인 ‘사회적 합의주의,’ 그리고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노사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협의’를 포괄한다[56]. 즉 사회적 대화는 
경제 및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 간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공

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강안보의 실현에 관심을 둔 다양한 행위

자 간 건강안보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의사소통과정을 보건의료의 
사회적 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대화의 참여자

들은 ‘건강의 보호와 지속,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화 과정에 참
여하기 위한 정치 의지(political will)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
어야 한다[57].
보건의료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는 국제적으로도 그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에서는 2002년부터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왔다[57]. 특히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의 발전과 개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따라서 구조적 변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 그리고 노동과 사용

자의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하며 정
보의 교환, 협의, 그리고 협상을 넘어 단체교섭과 분쟁처리(dispute 
settlement)를 위한 과정과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4. 보건의료 공공성과 건강공공성의 비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과 건강공공성을 다양

한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다. 건강권과 정의를 규범적 
가치로 가지는 기존의 보건의료 공공성 논의는 공공병원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을 공공성 실현의 최종적인 형
태로 파악한다. 이와 달리 개개인의 매일을 보호하는 데에 주목하

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관리를 통한 
건강안보의 확보가 공공성 실현의 최종 목적이 된다. 또한 보건의

료 공공성은 보건의료체계를 도구로 공적 권력가 주체가 되지만, 
건강공공성은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

적 대화기구를 공공성 실현의 이행주체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민주

주의적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건강공공성의 실체: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 위원회

건강공공성이 구체화된 형태는 어떤 것인가? 사회적 대화가 제
도화된 형태 가운데 하나로 노사정협의제도를 들 수 있다. 노사정

협의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

정에서 노동조합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간의 공동결정의 장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노사정위원회

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노
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1월 설
립되었으며,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

고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을 가진다.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중위수준(meso 

level)에서 사회적 대화의 산업별·업종별·지역별·의제별 분권화 
및 중층화가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있다[58]. 지역 차원에서 국내 지
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한 지역노사정

협의회와 2008년 대체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제도화되어 운영

되어왔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체제, 주체, 그리고 운영과정에

서 안정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형식적인 
여건을 갖추고 노사민정 간 협의가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산업별 협의회의 경우 공공, 보건의료, 금
융, 금속 등의 업종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
영계의 무관심과 노동계 중앙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한 불참, 
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의 이유로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경우, 전국보건의

료산업노동조합이 2004년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정부의 참가를 건의

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

비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모든 행위가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

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59,60],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 특별위원

회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의 경
우 산별노조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제도화 및 활성화 
동력이 보다 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보건의료산

업 중심의 협의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의료 

Table 1. Comparisons of healthcare publicness and health publicness  

Categories Healthcare publicness Health publicness

Public value Right to health, social justice Right to health, social justice, human security
Goal Better access to healthcare Guarantee of health security (protecti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health)
Objectives Expansion of public hospital and improvement of health service qualities Tackl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ain actor(s) Government Institutions of social dialogue
Means The healthcare system Social skills including institutions, systems and policies to guarantee and/or 

 protect populatio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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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7년에 들어서는 서
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보건의료 노사민정 특별위원회’라는 구
체적인 형태로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Figure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건강

공공성은 다양한 건강주체들의 건강안보가 확보되고(실질적 보건

의료 공공성),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 특별위원회(절차적 보건

의료 공공성)가 잘 작동할 때 실현 가능하다.
건강공공성은 실질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이 성공적으로 연

결될 때에 실현 가능하다[38]. 본 연구에서는 건강공공성의 함의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넘어 제시하였지만, 그럼에도 강조해야 할 것
은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건강공공성 실현을 위
한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건강공공성 실
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장애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포괄적 의료보

장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형태로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정부에 의해 보증되는 것을 통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다[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인간안보 관점에 기반하여 

‘건강공공성’으로 재개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강안보 확보를 

통한 건강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공공성은 지역사회를 토대
로 하는 노, 사, 민, 정의 네 사회적 파트너 간 사회적 대화 및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절차적 공공성의 틀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 이와 같은 건
강공공성 개념은 기존 보건의료 공공성의 범위였던 보건의료시스

템을 넘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확장된 건강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건강문제의 범위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절차로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다양한 맥락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사회적 

대화의 실현 가능성을 가져왔다. 2017년 8월 23일 보건의료부문에

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보건의료분야가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

는 정부 기본방향에 적합한 분야라는 평가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0
대 과제3)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에 대한 노사정 공동

선언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관

리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일자

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 다
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격려하면서 보건

의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설립과 가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보건의료산업의 사
회적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별 보건의료 노사민정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제를 파악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다양한 행위자 간 의사

소통을 통해 사회에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

적인 노력이라고 할 때, 의제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제 발굴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정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의제는 실제

적이며 제도적 원리로 작동 가능하도록 해당 사회멤버쉽에 대한 정
의, 자원배분의 원리, 정당성의 원천 등을 규정하는 세부적 지침들

로 구성되어야 한다[40].
그뿐만 아니라 건강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별 보건의료 노

사민정 위원회는 의제와 세부과제 발굴 및 설정은 물론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 시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해진다. 따라서 중앙 및 지역차원의 건강안보지표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건강안보는 물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및 과정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health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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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연맹과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포함한 190여 개 병원,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공동선언식에

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과제가 제안되었다. 10대 과제는 (1)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방안, (3) 취약지와 공공의

료 인력확충 방안, (4)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방안, (5)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6)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7) 의료기

관의 일자리 창출환경 조성, (8)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9)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방안, (10)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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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 
과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을 포함한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모

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는 물론 사
회정의와 건강권의 관점에서도 온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은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을 누리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다. 건강은 그 자체로서 획득해야 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가능하

게 하는 토대역량(basic capability)이다[61]. 건강은 개인이나 개별 
제도, 관행, 규범의 문제이기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복잡한 범위

에 걸친 것이다. 이때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하며, 건강의 포괄

적이고 복잡한 성질은 건강 그 자체를 사회의 공적 질서의 핵심 내
용으로 가지는 건강안보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
공성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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